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안일자

    ○ 제 안 일 : 2004. 1. 8.

    ○ 제 안 자 : 김정회 의원 외 4명

  나. 회부일자 : 2004. 1. 9.

  다. 의안번호 : 제 2004 - 1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보조 활동비는 신설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 월 550,000원 ⇒ 월 900,000원으로 인상(안 제6조)

   ○ 보조 활동비 신설 월 200,000원(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의정활동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종전 월 550,000원에서 

900,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를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조

활동비를 매월 200,000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

는 조례안으로서

    ○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음.

4. 참    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